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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팬데믹 조약 협상의 쟁점과 향후 방향: 

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 체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01. 들어가며

◆◆ 전 세계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경험하며 감염병 확산 예방과 대비, 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안보 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제보건규칙(2005) 개정과 팬데믹 조약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진행된 

세계보건총회1)에서 국제보건규칙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보건규칙(2005)을 개정하고 국제보건규칙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법적 문서인 팬데믹 조약 문서를 개발하여 2024년 5월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함(김수진 외, 2022).

1)   WHO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임.

––코로나19–대유행을–경험하며–감염병–확산–예방과–대비,–대응을–위한–국제–보건안보–체계–강화의–중요성을–인식하였고,–이에–
따라–팬데믹–조약에–대한–협상을–진행–중임.–협상의–주요–쟁점–중–하나는–병원체–접근–및–이익–공유–체계–구축으로,–코로나19–
팬데믹–평가에–근거하여–백신에–대한–형평성–있는–접근을–보장하는–방안이–논의됨.

––유전자원–활용을–위한–접근–및–이익–공유와–관련된–체계로는–현재–‘생물다양성협약’과–‘나고야–의정서’,–‘대유행–인플루엔자–
대비–프레임워크’–등이–있지만–인플루엔자를–제외한–병원체–및–유전자–서열–데이터에–대한–접근과–이익–공유를–위한–체계는–
아직까지–없음.–

––코로나19–기간에–사용된–유전자–서열–데이터–공유–체계와–대유행–인플루엔자–대비–프레임워크의–표준물질이전계약–등을–
참고하여–병원체–및–유전자–서열–데이터에–대한–접근과–이익–공유를–위한–체계–개발을–고려할–수–있음.–다만–이러한–체계를–
구축하기까지는–추가–논의가–필요할–것으로–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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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보건규칙 개정안은 2024년 5월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된 반면 팬데믹 조약 문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르면 2024년 말까지 반년(12월 중순 세계보건총회 특별세션까지), 혹은 1년 연장하여(내년 제78차 

세계보건총회까지) 문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함. 

◆◆ 팬데믹 조약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Pathogen Access and Benefit Sharing, 

PABS) 체계 구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보인 선진국들의 과도한 백신 비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백신을 

비롯한 보건의료 제품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을 보장하는 안과 연계됨.

●● 이는 병원체의 유전자 염기 서열 데이터(Genetic Sequence Data, GSD)2)에 대한 접근과 발생한 이익의 분배에 

대한 논의임. GSD는 원인체를 특정하고 병원체의 확산 경로를 이해하는 등 전 세계적인 감염병 감시와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에 필수적이며, 병원체 접근에 대한 이익 공유 체계는 백신 및 의약품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됨(WHO, 2017a, Strobeyko, 2024). 

●● 특히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동안 바이러스의 GSD에 대한 신속한 공유와 전례 없는 공공 및 민간 자금 

지원으로 백신의 연구·개발 및 제조가 이뤄졌으나 일부 부유한 국가가 추가 접종 실시 방안을 논의할 때 

개발도상국의 대다수 사람들, 심지어 의료 종사자조차도 첫 번째 접종을 받지 못함에 따라 백신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 문제가 제기됨(Rizk et al., 2022).3)

◆◆ 유전자원 혹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접근과 관련 이익 공유 체계는 일부 존재하나 병원체 염기 서열 

데이터에 대한 국제적인 공유 체계가 없어,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국제보건규칙(2005)은 공중보건 정보 공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중보건 정보에 병원체 및 GSD가 포함된다고 

명시하지는 않음. 최근 국제보건규칙(2005)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병원체의 GSD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IHR 검토위원회는 이익 공유 측면을 함께 다룰 것을 제기함(WHO, 2023).4) 

●● 생물다양성협약(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현재 및 미래 세대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엔 환경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되었음. 유전자원 활용 및 이익 분배와 관련한 보충 협정으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를 채택함(Secretariat of CBD, 2011).  

●● WHO의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PIP) 프레임워크는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를 규정한 도구이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병원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2)      병원체의 물리적 샘플은 실험실 사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지만 GSD는 이메일이나 출판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공유가 가능함. 규제 요구사항에 따라 백신 개발 등에 물리적 샘플이 

요구되기도 하나, 물리적 샘플 없이도 개발이 가능함(WHO, 2017a). 

3)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도 제기된 문제로 2013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014~2016년 에볼라 유행 상황 등에서도 병원체 샘플 공유와 형평성 있는 이익 분배를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Moorthy, 2022; Piselli, 2022; Rourke et al., 2020). 

4)    https://apps.who.int/gb/wgihr/에서 각 국가의 서면 의견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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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 의정서, WHO의 PIP 프레임워크 등 유전자원 및 병원체 접근, 이익 공유와 

관련된 주요 도구의 도입 배경과 목적, 범위 등을 살펴보고 팬데믹 조약과의 관련성 및 함의와 향후 전망을 

논의하고자 함. 

02. 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된 기존의 체계

◆◆ 생물다양성협약(1992)과 나고야 의정서(2010)

●● 개요

●― 생물다양성협약(CBD)은 ① 생물학적 다양성 보존과 ② 지속 가능한 사용 ③ 유전자원 활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5)를 위해 1993년에 발효됨(Secretariat of CBD, 2011).

●― 생물다양성협약의 이익 공유 조항 이행을 위해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는6) 유전자원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접근과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구체적으로 규제함(Secretariat of CBD, 2011).7)

●● 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논의

●― 병원체의 디지털 서열 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 혹은 GSD8)가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에서 다루는 유전자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어 왔는데(CBD/COP/DEC/14/20), 

2022년 12월에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회의에서는 병원체 GSD를 포함한 DSI에 대한 다자 이익 공유 

체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함(CBD/COP/DEC/15/9).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이 다자 이익 공유 체계를 수립할 경우,9) 다른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DSI, 즉 PABS에 

속하지 않는 모든 병원체에는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다자간 접근 및 이익 공유 체계가 적용됨(CBD 4조).10)

◆◆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PIP) 프레임워크

●● 도입 배경 및 목적, 기능

●― 인도네시아는 2007년 샘플을 사용해 개발한 백신에 대한 접근 문제를 제기하며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자원 주권 

원칙을 근거로 H5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샘플의 국제 공유를 거부했고(Sedyaningsih et al., 2008) 이는 PIP 

프레임워크 협상을 촉발함.

●― 2011년 세계보건총회는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pandemic potential)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5)    생물다양성협약은 각 국가 관할권 내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며 자원을 사용한 당사국이 적절한 이익을 공유할 것을 의무화함(Secretariat of CBD, 2011). 

6)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보충 협정으로, 2010년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됨. 2024년 8월 기준 141개 당사국이 참여함. 

7)    나고야 의정서는 부록으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의 유형을 제시함(Secretariat of CBD, 2011). 

8)      환경 분야에서는 주로 DSI를 사용하는데, DSI는 GSD보다 넓은 범위로 유전자원에서 파생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정보를 의미함. DSI가 더 포괄적이라는 점, 미래 과학의 발전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팬데믹 조약에서 GSD가 아닌 DSI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WHO, 2024. 9. 3.). 

9)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 회의(2024. 10. 21.~11. 1.)에서 접근과 이익 공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기로 함(CBD/COP/DEC/15/9).  

10)      만약 팬데믹 조약에서 PABS 체계를 구축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병원체의 GSD·DSI는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다자간 접근 및 이익 공유 체계의 적용을 받게 됨. 생물다양성협약이 

생물다양성 보호에 초점을 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염병에 대한 위험 평가, 데이터에 대한 신속한 접근과 팬데믹 관련 제품의 신속한 개발 등의 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Strobeyko,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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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접근과 이에 대한 공평한 이익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PIP 프레임워크를 채택함(WHO, 2021). 

●― 회원국들은 신속하고 체계적이며 시의성 있게 해당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글로벌 인플루엔자 감시·대응 시스템(Global 

Influenza Surveillance and Response System, GISRS)에 공유하며 표준물질이전계약(Standard Material 

Ttransfer Agreement, SMTA)에 따라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공유받게 됨(WHO, 2021).11) 

●― 비록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제한되지만 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를 관리하기 위해 설계된 거의 유일한 다자(多者) 

프레임워크로 볼 수 있음.

●● 운영 방식

●― 제공 국가(인플루엔자 실험실), WHO, 제약업체 및 사용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표준물질이전계약이 적용되므로 

물질을 이용하는 제약업체 등은 WHO에 물질 이용을 통해 얻는 이익을 제공해야 함(WHO, 2021). 업체의 유형별 

이익 공유 의무는 <표 1>과 같음. 

<표 1>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PIP) 프레임워크의 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

구분 범위 의무 혹은 이익 공유 

GISRS 내부 회원국(실험실), WHO (일반 규정) 개발도상국의 실험실·감시 역량 강화 지원 고려

GISRS 외부 A:   백신, 항바이러스제 

제조업체

(두 가지 선택) 

백신 생산량의 최소 10%를 WHO에 실시간으로 기부 

WHO에 백신 생산량의 최소 10%를 저렴한 비용으로 비축 

WHO에 팬데믹에 필요한 항바이러스제의 최소 X개를 기부 

팬데믹에 필요한 항바이러스제의 최소 X개를 저렴한 가격에 비축 

개발도상국 제조업체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를 부여 

개발도상국의 제조업체 혹은 WHO에 로열티 없는 라이선스를 부여

B:   진단, 기타 팬데믹 

대응 제품 생산업체

(한 가지 선택) 

WHO에 팬데믹에 필요한 최소 X개의 진단도구를 기부 

WHO에 팬데믹에 필요한 최소 X개의 진단도구를 저렴한 가격에 비축 

WHO와 협력해 개발도상국의 인플루엔자 실험실·감시 역량 강화 지원 

WHO와 협력해 개발도상국의 팬데믹 인플루엔자 대비, 대응을 위한 기술·노하우 이전을 지원

C: 그 외 단체 (다음을 고려) 

백신 기부, 항바이러스제 기부, 의료기기 기부, 진단키트 기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기술 및 

프로세스 이전, WHO에 재허가 부여, 실험실·감시 역량 구축 등

출처:   “Framework for the sharing of influenza viruses and access to vaccines and other benefits(second edition),”   

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PIP), 2021, pp. 29-35, WHO. 의 내용을 정리함.

●― 글로벌 인플루엔자 감시·대응 시스템(GISRS)의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모든 참여자는 재정적 혹은 비재정적 방식으로 

PIP 프레임워크에 기여해야 하는데, 특히 시스템을 이용하는 제조업자는 시스템 운영비의 50%를 지불해야 함(WHO, 

2021, pp. 21-22).12)

11)      글로벌 인플루엔자 감시·대응 시스템 내 혹은 외부로의 병원체 샘플 이동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추적 기전(Influenza Virus Traceability Mechanism, IVTM)’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됨.

12)      업체별로 연간 기여금을 지불해야 하며, 금액은 업체의 성격과 역량에 따라 PIP 프레임워크 전문가 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됨. WHO는 인플루엔자 팬데믹 대응 자금을 구축하거나 

국가 대비 역량이 부족한 국가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 제조업자의 기여를 사용함. 충분한 역량이 있는 국가들은 WHO 및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의 국가 실험실 및 인플루엔자 감시 

역량을 강화하도록 요청받음(WHO, 2021, pp. 21-22). 



www.kihasa.re.kr

5

0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대응

◆◆ 코로나19 기간의 GSD 공유 방식  

●● 국제보건규칙(2005)은 ‘국제적 우려가 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한 공중보건 정보를 평가하여 24시간 내에 WHO에 

통보하도록 요구함(6조 1항). 병원체와 GSD가 ‘공중보건 정보’에 포함된다고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 

●● GSD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해 합의된 국제 규칙이 없으므로13) 과학적 협력 규범에 따라 국제 

인플루엔자 데이터 공유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on Sharing All Influenza Data, GISAID), 국제 뉴클레오티드 

서열 데이터베이스(International Nucleotide Sequence Database Collaboration, INSDC)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GSD가 공유되었고, WHO 실험실 네트워크 등을 통해 병원체가 공유됨(Moorthy, 2022). 

●● 코로나19 기간에 여러 국가들이 수천 개의 코로나바이러스 서열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했음.14) 이는 

바이러스의 확산 경향 추적과 확산 저지 전략 식별, 돌연변이 출현 모니터링에 도움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진단키트와 약물, 백신 연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었음(Rourke et al., 2020). 

●● 하지만 모든 건강 비상 상황에서 이러한 사례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예를 들어 에볼라 유행 상황)(Moorthy, 

2022), 일각에서는 병원체나 관련 GSD를 공유해야 할 명확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이 팬데믹 대응과 과학적 

진전 모두를 방해한다고 지적함(Rourke et al., 2020). 

◆◆ 코로나19 기간의 의료 대응책 접근 보장

●● 코로나19 검사, 치료법 및 백신 개발, 생산 및 공평한 접근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제적 협업의 일환으로 2020년 

4월 코로나19 도구 접근 가속기(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ACT-A)를 시작함.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접근 시설(COVID-19 Vaccines Global Access Facility, COVAX)는 ACT-A의 네 축인 ① 진단도구 ② 

치료제 ③ 백신 ④ 보건 시스템과 대응 중 세 번째인 백신 축을 담당함(WHO, 2022). 

●― 정부, 과학자, 기업, 시민사회, 국제 보건조직 등이 참여하여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코로나19 대응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아니므로 PIP 프레임워크에 따른 병원체 접근과 이익 공유가 불가함. 

즉, 실시간으로 생산된 백신의 10%를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으며, 보유한 백신의 수는 약 3% 

수준이었음(Moorthy, 2022). 

13)      PIP 프레임워크는 물리적 샘플과 GSD 모두를 공유할 것을 요구하지만 실제 시스템은 물리적 샘플에 초점을 맞추며, GSD 공유에 대한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WHO, 

2021, pp. 8-13). 표준물질이전계약 또한 물리적 샘플에 한정됨(WHO, 2021, pp. 29-36). PIP 프레임워크를 검토한 전문가 그룹은 GSD를 포함하도록 프레임워크의 정의를 수정할 

것을 권고했으며(WHO, 2017a), 보고서를 검토한 제70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일부 국가들은 완전한 평가가 이뤄지기 전까지 GSD를 PIP 프레임워크에 포함하는 것을 유보하라고 

요구함(WHO, 2017b).

14)      중국 과학자들이 2020년 1월 10일에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의 첫 번째 유전자 서열을 공개적으로 업로드했고 이틀 후 공식적으로 바이러스 GSD를 WHO와 공유함(WHO, 

2020). GSD를 일찍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 세계 실험실에서 진단검사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항바이러스 약물과 백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음(Rourke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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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팬데믹 조약에서의 PABS 시스템

◆◆ PIP 프레임워크 등을 참조하여 팬데믹 조약의 PABS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병원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PIP 프레임워크와 유사하게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병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범위를 넓히면 데이터 관리가 어렵고 진단 및 대응책의 신속한 개발과 적시 이용도 어려울 수 

있음(Rizk et al., 2022).  

●● WHO의 국제 연구소 네트워크 등을 통해 대상이 되는 병원체 샘플을 공유하고, 기존의 GSD용 국제 

데이터베이스인 GISAID, INSDC 등을 활용한 공유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으며, GSD의 신속한 공유를 

통한 시의성 있는 감시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유되는(public-domain) 혹은 일반인 이용이 

가능한(public-access)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 활용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짐(PIP Framework Advisory 

Group-Technical Working Group on the sharing of influenza GSD, 2016).15) 

●● 회원국의 병원체 공유와 제공된 병원체의 상업적·비상업적 활용에 대해 표준물질이전계약을 통해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PIP 프레임워크의 표준물질이전계약과 유사하게 감시 등을 위한 비상업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되, 상업적 이용의 경우 비축량 제공, 기술이전 등 이익 공유를 의무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16)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병원체를 포괄하는 규모의 시스템이 과거에 없었다는 점과 그 외에 제기되는 다양한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 협상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17)

●●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DSI·GSD를 공유하더라도 병원체 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쟁점이 될 수 있음. GSD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PIP 프레임워크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추적 기전(IVTM)과 같이 

GSD 이용을 모니터링하는 추적 기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WHO, 2017a).18)

●● 인플루엔자는 매년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생산해야 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인플루엔자 감시·대응 시스템을 

위해 제약업계 등이 운영 자금을 일정 부분 조달하고 있으나 일반 병원체는 이와 다르므로 당사국의 기여 등 

자금 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Rizk et al., 2022).19)

15)      2024년 9월 3~4일 개최된 팬데믹 조약 관련 이해관계자 상호 대화 세션에서도 많은 참가자들이 이익 공유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GSD의 신속한 공유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WHO, 2024. 9. 3.). 

16)      예를 들어 제약업계는 백신 등을 개발도상국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tiered pricing)을 한 가지 예로 보지만 개발도상국은 제약업계가 제공하는 가격이 지불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함(WHO, 2024. 9. 3.). 

17)      팬데믹 조약은 당초 코로나19 팬데믹이 만든 정치적 모멘텀을 활용해야 한다는 배경에서 2024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됨. 2024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올해 말 혹은 내년 5월 세계보건총회로 일정은 연장되었지만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견이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옴. 이와 함께 

PABS 체계는 기존의 PIP 프레임워크나 그 외 병원체 공유 체계를 넘어서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체적인 설계를 할 때 개별 국가의 의견 수렴 등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 

이를 고려할 때 팬데믹 조약에 PABS 체계를 포함하되 팬데믹 조약의 발효 후 당사국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별도의 문서를 개발하는 방식이 보다 유용할 수 있음.

18)      PIP 프레임워크 전문가 그룹은 인플루엔자 GSD의 이용을 추적하는 방안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운로드될 때 시작되는 업스트림 모니터링 방식과 최종 제품 단계에서 모니터링하는 

다운스트림 방식을 제안함(WHO, 2017a). 추적 기전을 구축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상업화 시점에 제약업체 등이 사용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실현가능한 접근일 수 

있음(WHO, 2024. 9. 3.). 

19)      일례로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다자 시스템에 유전체 접근 후 상업적 결과물 도출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지급한 구독료를 이익 공유로 간주하는 방식을 논의 중임(Kiene, 2022). 한편 

2024년 9월 3일 개최된 팬데믹 조약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에서 제약업계들은 연간 기여금은 기업들의 시스템 참여 동기를 저해한다고 주장함(WHO,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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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병원체는 확산 속도 등 특성 차이가 큰 편으로20) 이러한 특성에 따라 이익 분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이는 

사전에 예측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익 분배 방식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Rizk et al., 2022). 

●● 이익 공유의 시점 등도 합의가 필요한 문제로, GSD·DSI를 이용한 시점부터인지, 아니면 PHEIC 혹은 팬데믹 

발생 시점인지 등과 관련됨.(WHO, 2024. 9. 3.)21)

05. 나가며

◆◆ 현재까지 합의되지 못한 병원체 접근과 이익 공유를 위한 다자 체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향후 구축될 

것으로 예상됨. 

●● 팬데믹 조약 협상에서 회원국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들의 권리와 공중보건 위협 완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병원체와 서열 정보의 신속한 접근과 공정한 이익 공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함(WHO, 2024. 5. 24.).

●● 팬데믹 조약과는 또 다른 논의 축으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회의는 DSI에 대한 다자 이익 공유 체계 수립의 

필요성에 합의했으며 2024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당사국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임. 따라서 

PABS 체계를 포함한 팬데믹 조약이 합의된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GSD만 생물다양성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임(CBD 4조).

◆◆ PABS 체계 개발은 병원체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를 연계함으로써 한국뿐 아니라 전 인류의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도울 것임.  

●●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병원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유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여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병원체의 신속한 공유를 통한 감시와 백신 등 의료적 대응책 개발은 감염병 대비와 대응에 필수적이나 현재의 시스템은 

병원체의 신속한 공유와 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관련한 국제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함. 

●― 또한 PABS 체계를 통해 샘플 수집과 염기 서열 분석,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함으로써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의 감시와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PABS 체계는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통한 전 세계적인 예방접종을 도움으로써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여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일부 고소득 국가에서는 전 국민에 대한 추가 접종 실시 방안을 논의할 때, 저소득 국가에 

거주하는 의료인은 한 번도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현실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음. 

20)    코로나19와 같이 대규모로 빠르게 확산되는 병원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체도 있음(Rizk et al., 2022). 

21)     팬데믹 발생을 기준으로 이익 공유가 이뤄질 경우 백신 등 의료제품의 조기 공유를 통한 감염병 확산 예방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 한편 국가들이 의료 대응책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할 경우 상업화된 제품의 다른 나라 수출·공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을 필요가 있음(WHO,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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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일부 국가의 백신 접종률이 높더라도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재감염으로 

인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상황이 반복되므로 개별 국가의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팬데믹 조약의 PABS 체계 설계는 계속 논의될 예정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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